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시행자가 같아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토지수

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그 입법이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같

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기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4.01.25. 선

고 93다11760,11777,11784 판결)


